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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4. 4. 3. 서울회생법원

I. 개요

가. 필요성 및 진행 경과

● 회생위원이 작성하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1)의 기재형식과 내용이 다종다양하

여 일원화, 정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사건별 채무

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일정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개인도산제도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나 제도 개선에 활용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2019. 10. 구성된 통계 TF에서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개

1)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은 개시신청에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사항
은 실무준칙 제411호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생략

[실무준칙 제411호(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제2조(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의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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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2)을 마련하였으며, 2020. 1. 구체적인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2020년, 2021년, 2022년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통계결과 보고

나. 작성 목적

● 개인회생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에 기초자료로 활용 

다. 대상사건 및 사건 수

▣ 대상사건 

●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회생위원이 업

무수행결과보고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 수집된 사건 수

● 총 19,379건(내부 10,644건 + 외부 8,735건)3)

II. 2023년 개인회생사건 통계 결과

1. 채무자의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2) TF에서 마련한 방안은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별도 표 형식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보고』 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3) 2022년 총 사건 수 14,826건(내부 9,496건 + 외부 5,330건)

항목 2023년 2022년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약 8,871만 원

구분 2023년 2022년 

채무 총액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000만 원 이하 2,430 12.5 2,40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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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채무 총액은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전체 

채무자 중 52%(2022년 57.2%)가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억 

원 초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비율은 18.2%(2022년 15.4%)를 차지함 

● 급여소득자 중 외부사건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무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사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651 39.5 6,081 41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5,768 29.8 4,057 27.4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624 8.4 1,150 7.8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678 3.5 464 3.1

4억 원 초과 1,228 6.3 666 4.5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4,056 20.9 2,769 18.6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외부회생위원 담당 기준)

1,712 8.8 1,28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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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내부회생위원 담당)은 전체 개인회생신청 건수의 약 72.9%(14,137건)로 전

년(75.8%)보다 2.9%정도 하락함

● 총채무액 중위값은 7,484만 원(2020년) ⇒ 8,524만 원(2021년) ⇒ 8,871만 원

(2022년) ⇒ 9,696만 원(2023년)으로 계속 상승함

2. 연령대별 등 통계 

▣ 산출 결과

구분 2023년 전체

연령[만 나이 기준] 건수 비율(%)

29세 이하(1994년 이후 출생자) 3,278 16.9

30세 ~ 39세(1984년부터 1993년까지 출생자) 5,893 30.4

40세 ~ 49세(1974년부터 1983년까지 출생자) 5,514 28.5

50세 ~ 59세(1964년부터 1973년까지 출생자) 3,493 18

6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 1,20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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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은

10.3%(2021년 상반기) ⇒ 11%(2021년 하반기) ⇒ 13.8%(2022년 상반기) ⇒ 

16.6%(2022년 하반기) ⇒ 16.8%(2023년 상반기) ⇒ 17%(2023년 하반기)로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음. 반면 인접연령대인 30대의 신청 비율은 20대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음

3. 부양가족 등 관련 통계

▣ 산출 결과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유무

▣ 설명

● 부양가족 수는 가족 구성원 소득 여부에 따라 1.2인, 1.3인, 2.5인 등 다양하게 

인정되었고, 비율은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함

부양가족 수
2023년 202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인 15,050 77.7 11,571 78

1인 초과 2인 이하 3,314 17.1 2,484 16.8 

2인 초과 3인 이하 833 4.3 657 4.4 

3인 초과 4인 이하 150 0.8 102 0.7

4인 초과 32 0.2 12 0.1 

배우자 유무
2023년 202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기혼 6,768 34.9 4,603 31

미혼 12,611 65.1 10,22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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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체 6,768건 중 3,676

건(약 54%)으로 개인회생채무자 1인 소득에 의존적인 가정이 많음

4. 생계비 

▣ 산출 결과

● 생계비 인정 범위4)

4)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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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 

▣ 설명

● 주거비, 의료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생계비를 인정한 비

율은 24.9%로 전년(24.3%)과 유사함 

● 추가생계비는 317원부터 최대 5,212,644원까지 다양하게 인정하였으며, ‘2023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기준과 별도로 채무자의 월 소득액, 변제율 등을 고려하

여 채무자의 경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음 

● 추가생계비 인정 사건 중 추가생계비를 30만 원 이상 인정한 사건의 비율은 

40.8%로 전년도(39.8%)와 유사함

생계비 인정 범위 건수 비율(%)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1,139 57.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852 35.4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017 5.3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371 1.9

구분 건수 비율(%)

추가 생계비가 없는 경우 14,549 75.1

추가 생계비가 있는 경우 4,830 24.9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 건수 비율(%)

10만 원 미만 369 7.6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092 22.6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1,401 29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1,250 25.9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227 4.7

50만 원 이상 401 8.3

100만 원 이상 9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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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수입 

▣ 산출 결과

● 채무자 월수입

월수입 건수 비율(%)

100만 원 이하 50 0.3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1,519 7.8

1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5,403 27.9

20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5,248 27.1

25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3,061 15.8

300만 원 초과 4,098 21.2

항목 금액 증가율(%)

2023년 중위값 약 225만 원
7.7%

2022년 중위값 약 2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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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들의 소득 활동 종류

분류 건수 비율(%)

영업소득자 3,940 20.3

급여소득자 15,311 79

혼합 128 0.7

● 내·외부 회생위원 소득유형별 담당 

분류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혼합 총계

내부회생위원 담당 10,629 0 15 10,644건 (55%)

외부회생위원 담당 4,682 3,940 113 8,735건 (45%)

▣ 설명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약 225만 원으로 2022년(209만 원) 대비 약 7.7% 

증가하여 경제활동 여건이 나아진 영향으로 보임

●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은 193만 원(2021년 상반기) ⇒ 199만 원(2021년 하반기) 

⇒ 205만 원(2022년 상반기) ⇒ 215만 원(2022년 하반기) ⇒ 223만 원(2023년 상

반기) ⇒ 226만 원(2023년 하반기)으로 계속 상승 중임

● 전년 대비 7.7% 증가율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증가율5)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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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치로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외부회생위원은 총 급여소득자(15,311건)의 30.6%(4,682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유형별 사건 담당은 급여소득자(4,682건) 〉영업소득자(3,940건) 〉혼합

(113건) 순으로 총 8,735건(45%)건임

6. 채무자의 재산 관련

▣ 산출 결과

● 채무자 재산 청산가치

● 부동산 소유 상황

● 임대차보증금 보유 상황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2022년 대비 1인 가구기준 6.84% 증가, 2인 가구기준 6.0% 증가함

구분 건수 비율(%)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 1,892 9.8

소유 부동산 없는 경우 17,487 90.2

구분 건수 비율(%)

항목 2023년 2022년 

청산가치 중위값 약929만 원 약 690만 원 

청산가치 건수 비율(%)

50만 원 이하 3,642 18.8

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3,662 18.9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2,779 14.3

1,0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2,083 10.8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484 7.7

2,000만 원 초과 5,729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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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 신청

▣ 설명

● 부동산 소유 비율은 9.8%로 전년대비(2022년 7.2%) 증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있는 경우의 비율도 44.7%로 전년대비(2022년 42.3%) 증가하였음

● 청산가치 중위값은 490만 원(2021년 상반기) ⇒ 584만 원(2021년 하반기) ⇒

720만 원(2022년 상반기) ⇒ 661만 원(2022년 하반기) ⇒ 939만 원(2023년 상반기)

⇒ 917만 원(2023년 하반기)로 전년대비 상승함

7. 변제율 

항목 2023년 2022년

변제율 중위값 36% 38%

변제율 건수 비율(%)

10% 미만 953 4.9

10% 이상 20% 미만 3,139 16.2

20% 이상 30% 미만 3,643 18.8

30% 이상 40% 미만 3,104 16

40% 이상 50% 미만 2,445 12.6

50% 이상 60% 미만 1,864 9.6

60% 이상 70% 미만 1,336 6.9

70% 이상 80% 미만 900 4.6

80% 이상 90% 미만 604 3.1

90% 이상 1,391 7.2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8,671 44.7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0,708 55.3

구분 2023년

건수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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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은 36%로 전년대비(2022년 38%) 감소하였음

● 변제율은 채권현재액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무 총액은 채권현재액 이

자와 원금을 합산한 금액임

● 변제율이 50% 미만인 채무자는 전체 채무자 중 68.5%(13,284건)임 

8. 3년 미만 변제기간 

▣ 개요

● 실무준칙 제424호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한된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2021. 8. 시행)

● 2023. 1. ~ 12. 업무수행보고서가 작성되고 개시된 사건 중 ‘3년 미만 변제

기간’단축되어 적용된 사건은 총 1,590건으로 보고됨

▣ 산출결과

● 단축사유별 통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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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사건은 2023년 총 19,379건 중 1,590건으로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원금 100% 변제’와‘30세 미만의 청년’이 전체 단축사유의 95.2%를 차

지하여 단축사유가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30세 미만의 청년’사유가 가장 

많이 보고되어 전체 20대 채무자(3,278명) 중 약 31%가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고 있었음

6) 제2항제3호와 경합하는 4건 포함

7) 제2항제1호와 경합하는 1건 포함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으로 신설된 제2항제6호(2023.9.1.시행)의 경우, 0건

적용 사유 건수 비율(%) 평균 단축기간

원금 100% 변제 4886) 30.7 27개월

65세 이상 노인 57 3.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7) 0.6

30세 미만의 청년 1,025 64.5 25개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4 0.3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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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채무자들에 대한 통계 결과

가. 연령대별 통계

1)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2) 월수입

▣ 산출 결과

● 채무자 월수입

항목 액수

전체 연령 월수입 중위값 약 225만 원
전체 연령 월수입 평균값 약 251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값

20대(1993년~2002년) 약 6,834만 원 약 8,281만 원

30대(1983년~1992년) 약 9,525만 원 약 13,276만 원

40대(1973년~1982년) 약 11,385만 원 약 17,925만 원

50대(1963년~1972년) 약 11,597만 원 약 19,947만 원

60대(1953년~1962년) 약 9,658만 원 약 16,833만 원

70대 이상(1953년 이전) 약 8,512만 원 약 15,172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값

20대(1993년~2002년) 약 216만 원 약 224만 원

30대(1983년~1992년) 약 232만 원 약 253만 원

항목 액수

전체 연령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전체 연령 채무 총액 평균값 약 15,16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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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율

항목 변제율

전체 연령 변제율 중위값 36%

▣ 설명

●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총채무액이 가장 낮고(8,281만 원), 변제

율은 가장 높게(평균 46%) 나타남 

● 50대의 총 채무액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60, 70대의 경우 소득과 변제율

도 낮아 개인회생채무자 연령대 중 경제적 상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나. 영업소득자

1) 사건 수

▣ 영업소득자 사건 수 : 3,940건(2022년 2,276건)

40대(1973년~1982년) 약 239만 원 약 272만 원

50대(1963년~1972년) 약 216만 원 약 256만 원

60대(1953년~1962년) 약 194만 원 약 213만 원

70대 이상(1953년 이전) 약 188만 원 약 203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값

20대(1994년~2003년) 42% 46%

30대(1984년~1993년) 39% 44%

40대(1974년~1983년) 31% 38%

50대(1964년~1973년) 32% 38%

60대(1954년~1963년) 29% 35%

70대 이상(1954년 이전) 2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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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 설명

항목 액수

2023년 중위값 약 12,391만 원

2022년 중위값 약 11,402만 원

채무총액  건수 비율

5,000만 원 이하 355 9%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153 29.3%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1,388 35.2%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497 12.6%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96 5%

4억 원 초과 35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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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영업소득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2,391만 원으로 급여

소득 채무자들의 중위값(약 9,696만 원)보다 약 27.8% 정도 높음 

● 2022년도 중위값 약 11,402만 원보다 약간 상승하였음

3) 월수입

▣ 산출 결과

● 영업소득 채무자 월수입

4) 변제율

항목 액수

2023년 중위값 약 206만 원
2022년 중위값 약 195만 원

월수입  건수 비율

100만 원 이하 13 0.3%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460 11.7%

1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1,357 34.4%

20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908 23%

2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502 12.7%

300만 원 초과 70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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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전체 채무자 중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는 36%이나 영업소득 채무자

의 경우 그 비율이 46.4%이고, 월수입 중위값도 전체 채무자는 약 225만 원임

에 비하여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약 206만 원으로 나타나 영업소득 채무자

들의 경제상황이 급여소득 채무자들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변제율 30% 미만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39.9%이지만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56.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다. 월수입이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법상 월급)9) 이하인 채무자

1) 사건 수

▣ 월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건 수 : 7,100건 37% (2022년 5,599건 38%)

2) 채무 총액

9)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3년 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
으로 산정한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은 2,010,580원이며, 참고로 2022년은 월 1,914,440원임

항목 변제율

2023년 변제율 중위값 26%
2022년 변제율 중위값 28%

변제율  건수 비율

10% 미만 308 7.8%

10% 이상 20% 미만 1,043 26.5%

20% 이상 30% 미만 877 22.3%

30% 이상 40% 미만 609 15.5%

40% 이상 50% 미만 360 9.1%

50% 이상 60% 미만 221 5.6%

60% 이상 70% 미만 161 4.1%

70% 이상 80% 미만 117 3%

80% 이상 90% 미만 72 1.8%

90% 이상 172 4.4%



                                                                                   - 20 -

▣ 산출 결과

3) 변제율

▣ 설명

항목 액수

2023년 중위값 약 8,124만 원
2022년 중위값 약 7,267만 원

채무총액  건수 비율

5,000만 원 이하 1,462 20.6%

5,000초과 1억 원 이하 3,031 42.7%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1,771 24.9%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447 6.3%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77 2.5%

4억 원 초과 212 3%

항목 변제율
2023년 중위값 24%
2022년 중위값 26%

변제율  건수 비율

10% 미만 585 8.2%

10% 이상 20% 미만 1,925 27.1%

20% 이상 30% 미만 1,871 26.4%

30% 이상 40% 미만 1,203 16.9%

40% 이상 50% 미만 638 9%

50% 이상 60% 미만 382 5.4%

60% 이상 70% 미만 174 2.5%

70% 이상 80% 미만 110 1.6%

80% 이상 90% 미만 70 1%

90% 이상 1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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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2,010,580원) 이하를 월수입으로 신고한 채무

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8,142만 원으로 전체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약 9,696만 원과 비교하여 채무 총액이 낮음

● 전체 채무자들의 변제율이 30% 미만인 사건의 비율이 39.9%이나 최저임금법

에 해당하는 월수입을 신고한 채무자들은 그 비율이 61.7%로 높음

III. 종합 통계 결과 

▣ 총괄

● 2022 ~ 2023년 개인회생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8,871만 원 ⇨ 9,696만 

원), 월수입 중위값(209만 원 ⇨ 225만 원) 모두 상승하였으며, 채무증가율은 

9.3%임에 비해 소득증가율은 7.7%임. 이에 따라 변제율(38% ⇨ 36%) 중위값 

소폭 하락함

- 채무총액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비율(16.2% ⇨ 
12.5%) 및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채무자의 비율은 모두 하락(41% ⇨ 
39.5%)하였음

- 급여소득자 중 외부사건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무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사건(내부회생위원 담당)은 전체 개인회생신청 건수의 약 72.9%(14,137건)

로 전년 (75.8%) 보다 2.9%정도 하락함

- 외부회생위원의 전체 급여소득자 담당 사건 비율은 약 30.6%(4,682건)이었

으며 채무자 소득유형에 따라 급여소득자(4,682건) 〉영업소득자(3,940건) 

〉 혼합(113건) 순으로 처리하였음

▣ 연령 및 변제기간

● 연령 측면에서 30~40대의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율이 전체의 58.9%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최근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

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상승(15.2% ⇨ 16.9%) 하였음

-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30대의 총 채무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

은 반면 변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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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상의 총 채무액은 비교적 높으나 월수입과 변제율은 낮게 나타남 

●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사유는‘30세 미만의 청년’이 64.5%(1,025건)로 편중

되어 있으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사유는 4건만 보고됨

▣ 수입 및 재산 등

● 2022 ~ 2023년 채무자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690만 원(2022년) ⇒ 929만 원

(2023년)으로 상승하였음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약 225만 원으로 2022년(209만 원) 대비 약 7.7% 

증가하여 경제활동 여건이 나아진 영향으로 보임

● 전년 대비 7.7% 증가율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증가율10) 보

다 높은 수치로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전체 채무자 중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는 36%이나 영업소득 채무자

의 경우 그 비율이 46.4%이고, 월수입 중위값도 전체 채무자는 약 225만 원임

에 비하여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약 206만 원으로 나타나 영업소득 채무자

들의 경제상황이 급여소득 채무자들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변제율 30% 미만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39.9%이지만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56.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1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2022년 대비 1인 가구기준 6.84% 증가, 2인 가구기준 6.0%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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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채무자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보고

1. 기본정보

2. 재산

3. 소득 및 지출 등

채무자
생년월일 78****-1******
총채무액 원

총변제예정액 원
변제기간 24개월
변제율 %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기타(특이사항)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3호

구분 비고(특이사항)
소득 구분 급여 영업
월 소득 원

배우자 소득 있음 없음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 명

생계비 원
추가생계비 원

청산가치 원
부동산 유무 있음 없음

임대보증금 유무 있음 없음
주택담보대출 재조정신청 있음 없음

기타(특이사항)

2024.  4.

제     회생위원  박  ○  ○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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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2019. 10. 구성된 통계 TF에서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 1. 구체적인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2020년, 2021년, 2022년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통계결과 보고



	나. 작성 목적
	(내용없음)
	(내용없음)
	● 개인회생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다. 대상사건 및 사건 수
	(내용없음)
	▣ 대상사건 
	●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보고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 수집된 사건 수
	● 총 19,379건(내부 10,644건 + 외부 8,735건)





	II. 2023년 개인회생사건 통계 결과
	1. 채무자의 채무 총액 
	(내용없음)
	(내용없음)
	▣ 산출 결과
	▣ 설명
	● 채무 총액은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전체 채무자 중 52%(2022년 57.2%)가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억 원 초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비율은 18.2%(2022년 15.4%)를 차지함 
	● 급여소득자 중 외부사건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무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사건(내부회생위원 담당)은 전체 개인회생신청 건수의 약 72.9%(14,137건)로 전년(75.8%)보다 2.9%정도 하락함
	● 총채무액 중위값은 7,484만 원(2020년) ⇒ 8,524만 원(2021년) ⇒ 8,871만 원(2022년) ⇒ 9,696만 원(2023년)으로 계속 상승함




	2. 연령대별 등 통계 
	(내용없음)
	(내용없음)
	▣ 산출 결과
	▣ 설명
	●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은10.3%(2021년 상반기) ⇒ 11%(2021년 하반기) ⇒ 13.8%(2022년 상반기) ⇒ 16.6%(2022년 하반기) ⇒ 16.8%(2023년 상반기) ⇒ 17%(2023년 하반기)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반면 인접연령대인 30대의 신청 비율은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음




	3. 부양가족 등 관련 통계
	(내용없음)
	(내용없음)
	▣ 산출 결과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유무

	▣ 설명
	● 부양가족 수는 가족 구성원 소득 여부에 따라 1.2인, 1.3인, 2.5인 등 다양하게 인정되었고, 비율은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체 6,768건 중 3,676건(약 54%)으로 개인회생채무자 1인 소득에 의존적인 가정이 많음




	4. 생계비 
	(내용없음)
	(내용없음)
	▣ 산출 결과
	● 생계비 인정 범위
	●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 

	▣ 설명
	● 주거비, 의료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생계비를 인정한 비율은 24.9%로 전년(24.3%)과 유사함 
	● 추가생계비는 317원부터 최대 5,212,644원까지 다양하게 인정하였으며, ‘2023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기준과 별도로 채무자의 월 소득액,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경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음 
	● 추가생계비 인정 사건 중 추가생계비를 30만 원 이상 인정한 사건의 비율은 40.8%로 전년도(39.8%)와 유사함




	5. 월수입 
	(내용없음)
	(내용없음)
	▣ 산출 결과
	● 채무자 월수입
	● 채무자들의 소득 활동 종류
	● 내·외부 회생위원 소득유형별 담당 

	▣ 설명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약 225만 원으로 2022년(209만 원) 대비 약 7.7% 증가하여 경제활동 여건이 나아진 영향으로 보임
	●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은 193만 원(2021년 상반기) ⇒ 199만 원(2021년 하반기) ⇒ 205만 원(2022년 상반기) ⇒ 215만 원(2022년 하반기) ⇒ 223만 원(2023년 상반기) ⇒ 226만 원(2023년 하반기)으로 계속 상승 중임
	● 전년 대비 7.7% 증가율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로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외부회생위원은 총 급여소득자(15,311건)의 30.6%(4,682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유형별 사건 담당은 급여소득자(4,682건) 〉영업소득자(3,940건) 〉혼합(113건) 순으로 총 8,735건(45%)건임




	6. 채무자의 재산 관련
	(내용없음)
	(내용없음)
	▣ 산출 결과
	● 채무자 재산 청산가치
	● 부동산 소유 상황
	● 임대차보증금 보유 상황
	●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 신청

	▣ 설명
	● 부동산 소유 비율은 9.8%로 전년대비(2022년 7.2%) 증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있는 경우의 비율도 44.7%로 전년대비(2022년 42.3%) 증가하였음
	● 청산가치 중위값은 490만 원(2021년 상반기) ⇒ 584만 원(2021년 하반기) ⇒720만 원(2022년 상반기) ⇒ 661만 원(2022년 하반기) ⇒ 939만 원(2023년 상반기)⇒ 917만 원(2023년 하반기)로 전년대비 상승함




	7. 변제율 
	(내용없음)
	(내용없음)
	▣ 설명
	●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은 36%로 전년대비(2022년 38%) 감소하였음
	● 변제율은 채권현재액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무 총액은 채권현재액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금액임
	● 변제율이 50% 미만인 채무자는 전체 채무자 중 68.5%(13,284건)임 




	8. 3년 미만 변제기간 
	(내용없음)
	(내용없음)
	▣ 개요
	● 실무준칙 제424호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한된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2021. 8. 시행)
	● 2023. 1. ~ 12. 업무수행보고서가 작성되고 개시된 사건 중 ‘3년 미만 변제기간’단축되어 적용된 사건은 총 1,590건으로 보고됨

	▣ 산출결과
	● 단축사유별 통계

	▣ 설명 
	●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사건은 2023년 총 19,379건 중 1,590건으로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원금 100% 변제’와‘30세 미만의 청년’이 전체 단축사유의 95.2%를 차지하여 단축사유가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30세 미만의 청년’사유가 가장 많이 보고되어 전체 20대 채무자(3,278명) 중 약 31%가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고 있었음




	9. 특정 채무자들에 대한 통계 결과
	가. 연령대별 통계
	1)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2) 월수입
	▣ 산출 결과
	● 채무자 월수입


	3) 변제율
	▣ 설명
	●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총채무액이 가장 낮고(8,281만 원), 변제율은 가장 높게(평균 46%) 나타남 
	● 50대의 총 채무액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60, 70대의 경우 소득과 변제율도 낮아 개인회생채무자 연령대 중 경제적 상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나. 영업소득자
	1) 사건 수
	▣ 영업소득자 사건 수 : 3,940건(2022년 2,276건)

	2)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 설명
	● 2023년도 영업소득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2,391만 원으로 급여소득 채무자들의 중위값(약 9,696만 원)보다 약 27.8% 정도 높음 
	● 2022년도 중위값 약 11,402만 원보다 약간 상승하였음


	3) 월수입
	▣ 산출 결과
	● 영업소득 채무자 월수입


	4) 변제율
	▣ 설명
	● 전체 채무자 중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는 36%이나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그 비율이 46.4%이고, 월수입 중위값도 전체 채무자는 약 225만 원임에 비하여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약 206만 원으로 나타나 영업소득 채무자들의 경제상황이 급여소득 채무자들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변제율 30% 미만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39.9%이지만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56.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다. 월수입이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법상 월급) 이하인 채무자
	1) 사건 수
	▣ 월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건 수 : 7,100건 37% (2022년 5,599건 38%)

	2)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3) 변제율
	▣ 설명
	●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2,010,580원) 이하를 월수입으로 신고한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8,142만 원으로 전체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약 9,696만 원과 비교하여 채무 총액이 낮음
	● 전체 채무자들의 변제율이 30% 미만인 사건의 비율이 39.9%이나 최저임금법에 해당하는 월수입을 신고한 채무자들은 그 비율이 61.7%로 높음





	III. 종합 통계 결과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총괄
	● 2022 ~ 2023년 개인회생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8,871만 원 ⇨ 9,696만 원), 월수입 중위값(209만 원 ⇨ 225만 원) 모두 상승하였으며, 채무증가율은 9.3%임에 비해 소득증가율은 7.7%임. 이에 따라 변제율(38% ⇨ 36%) 중위값 소폭 하락함
	- 채무총액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비율(16.2% ⇨ 12.5%) 및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채무자의 비율은 모두 하락(41% ⇨ 39.5%)하였음
	- 급여소득자 중 외부사건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무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사건(내부회생위원 담당)은 전체 개인회생신청 건수의 약 72.9%(14,137건)로 전년 (75.8%) 보다 2.9%정도 하락함
	- 외부회생위원의 전체 급여소득자 담당 사건 비율은 약 30.6%(4,682건)이었으며 채무자 소득유형에 따라 급여소득자(4,682건) 〉영업소득자(3,940건) 〉 혼합(113건) 순으로 처리하였음


	▣ 연령 및 변제기간
	● 연령 측면에서 30~40대의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율이 전체의 5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최근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상승(15.2% ⇨ 16.9%) 하였음
	-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30대의 총 채무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반면 변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의 총 채무액은 비교적 높으나 월수입과 변제율은 낮게 나타남 

	●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사유는‘30세 미만의 청년’이 64.5%(1,025건)로 편중되어 있으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사유는 4건만 보고됨

	▣ 수입 및 재산 등
	● 2022 ~ 2023년 채무자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690만 원(2022년) ⇒ 929만 원(2023년)으로 상승하였음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약 225만 원으로 2022년(209만 원) 대비 약 7.7% 증가하여 경제활동 여건이 나아진 영향으로 보임
	● 전년 대비 7.7% 증가율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치로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전체 채무자 중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는 36%이나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그 비율이 46.4%이고, 월수입 중위값도 전체 채무자는 약 225만 원임에 비하여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약 206만 원으로 나타나 영업소득 채무자들의 경제상황이 급여소득 채무자들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변제율 30% 미만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39.9%이지만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56.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